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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및필요성



1 목적 및 필요성

하지만 최근에도 발생한 하청(파견 및 도급) 종사자 산재 사례 등을 확인
하였을 때 과연 정책과 제도가 하청 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목적

4

과거부터 산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서
제기하여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등이 마련되었음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마련된 정책인지? 제도인지? 



1 목적 및 필요성

필요성

5

500인 미만의 제조업, 철도운수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을 제외한
업종은 산안법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의해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아 파악 조차 어려움

500인 이상 종사자 중 하청(상주 및 비상주) 종사자는 536,424명 (원청의

125.5 %)이며, 그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약 76.1%를 차지
(산재 보고자료 기준, 2019년)

따라서, 법의 관리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건강보호 방안이 요구

규모 및 업종에 따른 고용형태, 근로시간등을 포함한 고용정보 ,직업환경
정보, 작업조건, 건강문제, 안전사고 정보가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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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류, 관계



2 정의 및 종류

(원청업체)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여 다른 하위 업체에
하청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 등을 뜻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7

(하청업체) 수급인(受給人)이 도급인(都給人)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 즉 하수급인
(下受給人)이 독립하여 맡아 완성하는 것이며, 
건설 계약이나 제조업, 운송업 등에서 발생

원청업체는 원수급업자를 말하고, 하청업체는 하수급업자로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뜻함.

즉 원하청업체란 발주자로부터 1차 하청을 받은 업체, 원하청 업체에서
2차로 하청 받은 경우 재하청 업체



2 정의 및 종류

(파견업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파견계약을 맺으며,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고용계약(근로계약) 
관계이고, 원청업체가 지휘, 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업체

파견업체와 도급업체

8

(도급업체) 원청업체나 상급기업의 업무처리를 위탁 받은
수급기업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상급 또는
원청 업체



2 정의 및 종류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 사업주
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위해
고용한 근로자

(관련자료: 사내하도급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

9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관계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2 정의 및 종류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함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10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사업주가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고용형태 공시제도(노동부)에 따라 정의된 근로자를 의미함
‐ 공시대상 :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정의 및 종류

(하청) 하청(도급)계약과 파견 계약은 엄연히 다르며, 
도급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으며,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고용계약(근로계약) 
관계이고, 하청업체가 지휘, 명령권한을 갖고 있음

하청(도급)과 파견 차이

11

(파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파견계약을 맺으며,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고용계약(근로계약) 관계
이고, 원청업체가 지휘, 명령 권한을 갖고 있음



2 정의 및 종류

하청(도급)제도의 관계

12



2 정의 및 종류

파견제도의 관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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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및동향분석



3 실태 및 동향 분석

소속 및 소속 외 근로자 현황 및 실태

15

(1)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천명)

* 하청 종사자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고용형태
공시상에 구분된 소속 외 근로자를 하청 및 수급 종사자를 포함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사용함(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3 실태 및 동향 분석

소속 및 소속 외 근로자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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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형태공시제

1) 공시대상: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기업단위)
*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는 공공기관은 제외(‘공공행정업’ 해당 업종 대부분 제외)

2) 공시방법: “워크넷” www.work.go.kr/gongsi

3) 공시시점: 매년 3. 31. 기준 현황을 4. 30.까지 입력(+보완기간 운

영)

4) 고용형태: ①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②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5) 법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1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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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소속 외 근로자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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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근로자 및 소속 외 근로자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로자수(소속+소속 외)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기간없음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전일제 단시간 전일제 단시간

‘21년

4,973 4,109 3,864 245 3,172 3,088 84 937 776 161 864

(100) (94.0) (6.0) (77.2) (22.8)

(100) (82.6) (63.8) (18.8) (17.4)

‘20년

5,002 4,089 3,855 234 3,165 3,079 86 924 776 148 913

(100) (94.3) (5.7) (77.4) (22.6)

(100) (81.7) (63.3) (18.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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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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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개소, %)

구 분 계 0명 50인미만
50인 ~

100인미만
100인~

300인미만
300인이상

‘21 상반기 2,234
(100)

850
(38)

1,062
(47.5)

142
(6.4)

119
(5.3)

61
(2.7)

‘20 하반기 2,218
(100)

793
(35.8)

1,088
(49.1)

139
(6.3)

129
(5.8)

69
(3.1)

‘20 상반기 2,181
(100)

776
(35.6)

1,079
(49.5)

129
(5.9)

131
(6)

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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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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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파견근로자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명, %)

구 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A) ‘21년 상반기(B)
증감 (B-A)

(증감율)

계 93,837(100) 96,628(100) 91,886(100) △4,742 △4.9

서울·경기
강원 86,457(92.1) 88,440(91.5) 84,567(92) △3,873 △4.4

서울 67,866(72.3) 63,781(66) 65,317(71) 1,536 2.3

경기 18,591(19.8) 24,561(25.4) 19,195(20.9) △5,366 △21.8

강원 89(0.1) 98(0.1) 55(0.1) △43 △43.9

부산･경남 2,365(2.5) 2,024(2.1) 2,543(2.8) 519 25.6

대구･경북 1,387(1.5) 1,437(1.5) 1,458(1.6) 21 1.5

광주･전라 1,309(1.4) 2,168(2.2) 1,429(1.6) 739 34.1

대전･충청 2,230(2.4) 2,559(2.6) 1,889(2.1) △67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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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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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명, %)

구 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A) ‘21년 상반기(B)
증감 (B-A)

증감율

계
93,837
(100)

96,628
(100)

91,886
(100) △4,742 △4.9

1년~2년 미만
28,989
(30.9)

27,727
(28.7)

26,156
(28.5) △1,571 △5.7

9월~1년 미만
11,718
(12.5)

13,287
(13.8)

10,380
(11.3) △2,907 △21.9

6월~9월 미만
11,240

(12)
9,898
(10.2)

10,574
(11.5) 676 6.8

6개월 미만
41,895
(44.6)

45,716
(47.3)

44,776
(48.8) △940 △2.1

3월~6월 미만
17,030
(18.1)

13,592
(14.1)

17,247
(18.8) △3,655 △26.9

3월 미만
24,865
(26.5)

32,124
(33.2)

27,529
(30) △4,59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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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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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근로자 다수 종사업무(파견대상 업무)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명,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업무내용 파견 근로자수 업무내용 파견 근로자수 업무내용 파견 근로자수

합계 62,845(73.7) 합계 58,056(71) 합계 60,728(73.4)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28,982(34.0)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26,925(32.8)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28,301(34.2)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14,170(16.6)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12,900(15.7)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14,479(17.5)

고객관련사무

종사자의업무
7,498(8.8)

고객관련사무

종사자의업무
7,018(8.5)

개인보호및

관련종사자의업무
6,769(8.2)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
6,615(7.8)

개인보호및

관련종사자의업무
6,262(7.6)

고객관련사무

종사자의업무
6,396(7.7)

개인보호및

관련종사자의업무
5,580(6.5)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
4,951(6)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
4,7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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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현황 및 실태

22

(5) 파견근로자 다수 종사업무(일시∙간헐적 사유) 현황(출처 : 노동부)

(단위: 명,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업무내용 파견근로자수 업무내용 파견근로자수 업무내용 파견근로자수

합계 7,611(89.4) 합계 13,106(90.7) 합계 8,645(94.5)

기타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
3,660(43.0)

기타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
8,316(57.5)

기타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
6,093(66.6)

단순조립노무종사자 1,597(18.8) 단순조립노무종사자 2,281(15.8) 단순조립노무종사자 1,784(19.5)

화물취급종사자 1,252(14.7) 화물취급종사자 1,128(7.8)
수동포장및

상표부착종사자
538(5.9)

생산사무종사자 639(7.5)
수동포장및

상표부착종사자
795(5.5)

금속, 고무및플라스틱

제품조립종사자
121(1.3)

수동포장및

상표부착종사자
463(5.4)

전기및전자장비조립

종사자
586(4.1) 홍보종사자 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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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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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18년 도입 → ’19년부터 공표

(’19년: 1000인 이상→ ’20년~ :500인 이상)

1)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원·하청간 의사소통 부족,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하청의 산재

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3) 적용대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

4) 공표기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 사

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
※ 공표내용: 원청 사업장 정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사고사망자 수, 만인율),

하청업체의 사고사망재해 합계 및 만인율



3 실태 및 동향 분석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

24

근로자수
(원하청통합, 명)

근로자수
(원청, 명)

근로자수
(하청, 명) 기간

1 1,473  801  672  2020

2 927  554  373 

2019
3 2,019  714  1,305 

4 4,518  1,269  3,249 

5 16,594  6,639  9,955 

6 2,582  1,255  1,327 

2018

7 2,856  1,742  1,114 

8 4,075  2,168  1,907 

9 4,524  2,459  2,065 

10 20,741  8,361  12,380 

11 18,330  10,444  7,886 

12 29,661  26,119  3,542 

13 18,033  6,371  11,662 

14 18,286  6,688  11,598 

15 28,417  8,474  19,943 

16 29,290  18,195  11,095 

하청 근로자 수 사업

장

2018년~2020년

1000명 미만 2개소

‘20년:  1개소

‘19년:  4개소

‘18년: 11개소

(철도운송업

1개소, 나머지

15개소는 제조업)

1000 ~ 5000명

미만

7개소

5000 ~ 

10,000명 미만

2개소

10,000명 이상 5개소



3 실태 및 동향 분석

도급(하청) 및 파견 근로자 언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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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기간: 2021년 6월 13일 ~ 2022년 6월 13일

2) 분석 키워드: ‘하청’ or ‘도급’ or ‘파견’ + ‘사고’

- ‘하청’, ‘도급’, ’파견＇과 함께 ‘사고’의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검색

3) 분석 매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언론사

4) 분석 툴: 빅카인즈



3 실태 및 동향 분석

도급(하청) 및 파견 근로자 언론 분석

26

 추출된 개체명(장소, 기관, 키워드) 관계도



3 실태 및 동향 분석

도급(하청) 및 파견 근로자 언론〮◌여론 분석

27

 학동 재개발 5구역 붕괴 참사: 불법 재하도급 사례

<‘21년 6월, 9명 사망, 8명 부상>



4

직업건강관리방안



4 직업건강 관리방안

도급(하청) 및 파견 근로자 건강관리

29

1) 사용(원청) 사업주의 역할

2) 하청업체 및 파견 사업주의 역할

3) 도급(하청) 및 파견 근로자의 역할



감사합니다

산재사고사망절반으로줄입시다!



장년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2022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전기학술대회





출처 :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1



2

3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01 14 7.0 25 12.4 32 15.9 67 33.3 63 31.3

2019년 206 23 11.2 29 14.1 39 18.9 70 34.0 45 21.8

증 감 -5 -9 -4.2 -4 -1.7 -7 -3.0 -3 -0.7 18 9.5

(단위: 명, %, %p)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1. 3. 15 / 22. 4. 15)

구분 계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1년 828 37 4.5 71 8.6 117 14.1 251 30.3 352 42.5 

2020년 882 42 4.8 64 7.3 137 15.5 292 33.1 347 39.3 

증 감 △54 △5 △0.3 7 1.3 △20 △1.4 △41 △2.8 5 3.2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기준



1. 교육방법 :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학습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하게 선정된 과정 및 절차

♣ 종류
① 개별 교육 : 면접, 상담
② 집단 교육

- 소집단 교육(토의, 역할극, 시뮬레이션 등)
- 토의법(원탁식토의, 심포지움, 브레인스토밍, 분단 토의 등)
- 대집단 교육( 강의, 시범, 현장학습, 캠페인)

♣ 주요 고려 사항
① 대상자의 행동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법
② 여러 행동을 동시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
③ 능력이 있는 대상자와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방법 선택
④ 대상자의 다양한 흥미와 학습 양상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고려
⑤ 전달 능력이 중요함. 즉,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강조

2. 교육매체 : 교육이 실시되는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기구

학습자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 선택이 필요함



1. 장년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 시 고려사항

스스로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작업 수행에 있어서

과신하거나 관행적으로 주의를 소흘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필요성과 문제점, 효율적인 교육방법 등을 자주 논의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함

학습능력 및 학습효율이 저조하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잘못된 선입견은 장년

근로자의 학습동기를 떨어트리게 됨

저학력 장년근로자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을 의심스러워 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는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연령대가 혼합된 작업팀을 구성하여 장년 근로자들의 오랜 경험 및 축적된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장년 근로자가 안전보건작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전 체험 교육장

- 안전보건공단 체험교육장에 방문하여 위험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가상) 체험

- 세부내용 : 4시간 내외(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탄력적), 

안전시설물 체험, 가상 안전 체험(3D시청 등)

출처 : 안전보건공단, 국민안전교육 홈페이지



사고 사례 교육, 아차 사고 사례 발굴

출처 : 안전보건공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2.04.19), 영양군 홈페이지



역할극

대상자들이 특정한 위험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시연해 봄으로써 안전, 보건에 대한 개념을 지도

장점 단점

대상자의 사회성 개발
대상자 수가 많아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자의 직접 참여로 흥미와 동기유발 용이
태도, 가치관, 정서적 문제 해결에 유용

준비시간 많이 요구
대상자에 대한 역할 배정이 쉽지 않다
대상자의 참여도에 따라 학습효과 차이
태도변화에 단기적 효과가 있을 뿐 지속성은 약함

활용 예) 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역할극 시연(근로자 & 고객 역할)
사고 발생 시 역할을 지정하여 업무 시연(응급처치, 보고, 현장 관리 등)
화재 발생 시 역할에 따라 소화 방법, 안저보건수칙, 대피 경로 등



VR(가상현실) 콘텐츠

영상(VR)과 글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루는 형태

영상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체험, 교안으로 세부적인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학습하는 방식

실습중심의 체험형 교육(VR)과 반복(교안) 학습의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어 효과성을 높임

사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대 악성사고를 중심으로 가상현실(VR)컨텐츠를 활용한

교안 11종 제작

<4대 악성 사고> 

추락 2종 : 비계, 개구부 및 지붕

끼임 4종 : 크레인, 혼합기, 파쇄-분쇄기, 프레스

충돌 2종 : 굴착기, 지게차

질식 1종 : 밀페공간작업

<업종별 합본(2종)> : 제조업, 건설업

출처 : 안전보건공단 어플리케이션



VR(가상현실) 콘텐츠

안전보건공단 및 공공기관 무상지원 안전보건 VR 콘텐츠 목록

- 안전보건공단(210종) : 끼임 및 충돌, 철골작업, 프레스 작업, 굴삭기 작업 등

- 한국동서발전(7종) : 고소작업, 전기감전, 공기구 사고, 중량물 낙하 등

- 한국수자원공사(4종) : 비계작업, 자재 낙하, 토사 붕괴, 질식

- 한국토지주택공사(4종) : 찔림, 부딪힘, 떨어짐, 무너짐 등

서울시설공단은 안전보건공단의 VR콘텐츠를 이용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를 가상이지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음

VR은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비교적 간단한 장비(스마트폰과 카드보드, 일체형 VR, PC 연결형

VR 중 1개)만 있으면 되는 콘텐츠도 존재하고, 비록 장비가 빈약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찾아가는 VR’ 서비스 신청 가능



VR(가상현실) 콘텐츠 예시 : 서비스업(스포츠센터 미화종사자)

출처 : 안전보건공단



플립 러닝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여 기존 전통적 강

의 방식이 가진 학습과정의 순서를 바꾸어 적용

강의장에서 하는 강의식 수업을 동영상(약 10분)으로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미리 제공, 예습해 오도록 하고, 

교실에서는 강의 대신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 깊이를 더함

수업 전 : 강의 영상 시청,

수업 중 : 학습자 간 상호작용

예) 문제해결학습, 토론 등



플립 러닝

심화학습 진행

영상을 통한 선행학습

강의 내용 핵심내용 요약 (10분 내외)

영상제작

모둠학습. 토의. 토론.실험



플립 러닝

장점 단점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다.

반복학습이 가능하고 기억에 오래남는다.

각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가 증가한다.

토의형 수업같은 활동중심의 학습참여로 학생들의

학습 책임감이 증대한다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 학습결손 학생들의

뒤처짐 방지도 가능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모두 진행되므로 학생들의

학습분량 증가

온라인 성행 학습이 전제 되지 않을 시 수업진행이

어렵다.

전문적이고 부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습

이 힘들다.

교수자들의 역량 부족 ( 기존의 수업 준비보다 요구

하는 것이 더 많음)

정보화 격차로 인한 인간 소외현상 발생 우려







플랫폼·필수노동자 산재 예방
직업건강 관리방안

을지대학교 최은희



플랫폼 노동자



2020년 택배 과로사

❖ 지난달 12일 숨진 30대 택배노동자가 사망 나

흘 전 오전 4시 28분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절박한 호

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 전날 밤에도

4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했습니다.

❖ 서울신문.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



2021년

❖ 프라임경제. 시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에 '공짜노동'…필수노동자 포함돼야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51174




플랫폼 노동자

- ILO(2018)은 플랫폼노동의 등장이 지난 10년간 노동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주목

해야 하는 현상. 미래의 노동공급 방식, 일자리의 규모 및 내용,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정의: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중개되는 노동(Pesole et al., 2018) 

- 종류: 음식배달, 대리운전, 애니맨 등 On-Demand work(전통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와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 특수고용)

- 플랫폼노동은 ICT 발전을 기반으로 기존 일자리에 쉽고 빠르게 결합되는 ‘플랫폼화

(platformization)’가 가능함에 따라그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향후 증가

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

* 애니맨: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과 도움을 제공하는 헬퍼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

- 장지연(2020): IT, 전문서비스, 창작, 단순작업, 전자상거래 등의 온라

인 부문과 배달 및 운송, 가사, 주문제작, 임대업 등의 오프라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여 182만명 추산

- 논쟁: 플랫폼 노동의 고용관계

고용이 없는 노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플랫폼 노동 거래기반별 노동형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플랫폼 종사자 통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결과를 발표 -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총 50,001명(15~69세) 표본조사 실시, 「주민등

록연앙인구통계」(’21.5.)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추출

❖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 -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

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자

전체 (%) 남성 (%) 여성 (%)

배달·배송·운전 29.9 배달·배송·운전 47.5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33.1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23.7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15.5 전문서비스 14.5

전문서비스 9.9 사무보조·경비 8.5 가사·청소·돌봄 10.1

사무보조·경비 8.6 전문서비스 6.0 배달·배송·운전 9.8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5.7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3.5 사무보조·경비 8.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21).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배달·배송·운전 82.3 배달·배송·운전 68.5 배달·배송·운전 75.9

가사·청소·돌봄 4.6 전문서비스 14.5
데이터입력등

단순작업
8.5

전문서비스 3.3
데이터입력등

단순작업
5.9 전문서비스 6.2

데이터입력등

단순작업
2.8 가사·청소·돌봄 5.3 창작활동 5.2

IT 관련 서비스 2.7 IT 관련 서비스 1.2 IT 관련 서비스 2.9



필수 노동자



2019년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설문 진행, 방문 서비스노동자 747명 참여

-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경험

- 설치·수리 현장기사 10명 중 1명은 신체 폭행 경험

- 원치 않는 신체접촉 ․ 성희롱 여성 54.6%, 남성 20.1%  →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적 폭력에 노출

- 이러한 감정노동이 발생해도 79.2%가 개인이 알아서 대처

❍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15명(95.7%)가 있다고 응답

❍ 다수의 노동자가 폭염, 한파로 발생하는 온열질환, 한랭질환에 무방비

❍ 최근 1년간 77.8%가 사고성 재해(62.7%)나 감염성 질환(15.1%) 경험

❍ 업무과정에서 겪은 사고나 감정노동으로 정신질환 경험도 61.4%

❍ 산재처리 비율 4.4%로 매우 낮은 수준

❍ 업무과정에서 다치거나 아파도 개인부담(62.0%) 이거나 그냥 참는(25.8%) 비율이 높음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2020년 미화노동자 휴게시간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해고된 미화노동자를 따라 그 아파트 미화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간 적이 있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였고, 천장은 높았고 모든 배관들이 보였고, 내장재가 전

혀 없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곳이었다. 미화노동자들은 그곳에 매트 같은 것을 깔아놓

고 쉬고 있었다. 약간 있는 세간은 그곳의 쓸쓸함을 더해 주었다. 내가 보기엔 지하주차장

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다. 입주민의 자동차들이 휴식을 취하는 지하주차장은 밝고 페인트

칠이라도 되어 있고, 심지어는 비상구도 표시되어 있는 등 공간 정비가 된 모습이었기 때문

이다.

❖ 민중의소리.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



2021년 필수노동자 휴식문제

❖ 시설 요양기관에서 노인 돌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법정 휴게시간을 한참 벗어나 늘어난

휴게시간을 쓰도록 강요받고, 사실상 휴게시간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요

양보호사들의 휴게실태와 '공짜노동' 문제를 비판했다.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24시간 근무의 경우 4시간당 30분이다. 그

러나 시설 요양기관마다 제각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 24시간 근무에 6시간부터 많게는 11시

간까지 휴게시간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시아경제. 시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에 '공짜노동'…필수노동자 포함돼야



필수노동자

- 정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종류: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 코로나 시대 4계급(경향신문, 2020.4.27. 미국 캘리포이나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

- 첫 번째: 원격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전문관리 기술인력)

- 두 번째: 필수적 일을 해내는 근로자(의사, 간호사, 재택간호, 육아 근로자, 음식배달

자, 트럭운전자, 창고운수 근로자, 약국 직원, 위생관련 근로자, 경찰관, 군인, 소방관)

- 세 번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소매점 식당, 제조업체 직원)

- 네 번째: 잊혀진 근로자 (아웃리치 층)



필수노동자

❖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복지

시설 보조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노인 생활 관리사)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교사 교육 보조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그 외 돌봄 및 보

건서비스 종사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원: 말벗, 개인 시중원, 노년 플래너, 생활 코치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택배원-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

그 외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음식 배달원-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

하는 자

기타 배달원- 음료 배달원, 신문 배달원, 그 외 배달원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청소원- 사무실, 공공건물,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 숙박시설, 기관차, 선박, 비행기, 

병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그 외 건물 관리원

❖ 통계청(2018),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특징 직종 관련근거 관리 업무 현재방문가구*횟수

지역담당

방문간호사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록
건강관리, 모니터링

연계

400여가구/1년×횟

수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사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정신장애포함)

등록
사례관리, 사회재활

조기개입, 위기개입
2가구/1일

방문상담원
-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 심사및판정, 사후관리 2∼3가구/1일

고객

중심

1인담당 재가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3회/1주일×사람수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신청

한국어, 부모, 자녀

생활교육

3~4가구/1주일2회

이상

육아도우미

- 아이돌봄지원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신청/

등록
자녀돌봄등 1일 1가구



근로자 건강문제



플랫폼이동노동자 계약과 근무조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남재욱(202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

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는 비율은 28.5%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현황(%)>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와

협의 내용(%)>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21).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업무 중 어려움

어려움 유형
경험 있음(%) 

중재·조정 경험*(%)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함
22.0 [100] [41.7]

계약 이외 업무 배당 15.2 [100] [45.9]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 16.0 [100] [45.4]

앱/웹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차단 15.2 [100] [48.8]

계약/등록 강제 해지 8.2 [100] [65.8]

폭언 등 모욕적 언행 12.8 [100] [42.3]

성희롱/성추행 5.9 [100] [61.6]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18.1 [100] [50.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21).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문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2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플랫폼이동노동자 중심 건강검진 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 희망 검진항목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성별 남성 9 16 7

1.9% 3.2% 3.4%

여성 463 489 197

98.1% 96.8% 96.6%

연령별2
30세 이하 199 17 7

42.2% 3.4% 3.4%

40대 186 54 24

39.4% 10.7% 11.8%

50대 79 236 64

16.7% 46.7% 31.4%

60세 이상 8 198 109

1.7% 39.2% 53.4%

교육수준
초졸 이하 3 58 27

0.6% 11.5% 13.2%

중졸 0 104 58

0.0% 20.6% 28.4%

고졸 38 299 92

8.1% 59.2% 45.1%

대졸 이상 431 44 27

91.3% 8.7% 13.2%

근무경력

1년 이하 63 96 74

13.6% 19.5% 37.0%

1-3 152 157 73

32.8% 31.9% 36.5%

3-5 116 119 31

25.0% 24.2% 15.5%

5-10 93 103 19

20.0% 20.9% 9.5%

10년 초과 40 17 3

8.6% 3.5% 1.5%

근로환경
조사 분석

1. 일반적 특징

*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근로환경
조사 분석

2. 사업장 특징

*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사업장형태

민간부문 448 411 165

94.9% 81.4% 80.9%

공공부문 13 41 22

2.8% 8.1% 10.8%

민간-공공협력 4 23 4

0.8% 4.6% 2.0%

NGO 7 27 7

1.5% 5.3% 3.4%

기타 0 0 3

0.0% 0.0% 1.5%

무응답 0 3 3

0.0% 0.6% 1.5%

사업장규모

1인 사업장 5 73 125

1.1% 14.5% 61.3%

2-9인 373 91 41

79.0% 18.0% 20.1%

10-49인 87 277 24

18.4% 54.9% 11.8%

50-249인 5 52 9

1.1% 10.3% 4.4%

250인 이상 1 8 2

0.2% 1.6% 1.0%

무응답 1 4 3

0.2% 0.8% 1.5%

급여제공

직장 413 366 159

98.6% 73.5% 85.5%

파견업체 6 95 15

1.4% 19.1% 8.1%

용역업체 0 37 12

0.0% 7.4% 6.5%



근로환경
조사 분석

3. 직업적 특징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고용형태

자영업자 52 7 13

11.0% 1.4% 6.4%

상용근로자 388 257 61

82.2% 50.9% 29.9%

임시근로자 28 177 99

5.9% 35.0% 48.5%

일용근로자 3 64 26

0.6% 12.7% 12.7%

기타 1 0 5

0.2% 0.0% 2.5%

고용계약기간
정했음 88 135 40

21.0% 27.1% 21.5%

정하지않음 329 346 139

(정년제포함) 78.5% 69.5% 74.7%

무응답 2 17 7

0.5% 3.4% 3.8%

취업형태 전일제 385 265 89

91.9% 53.2% 47.8%

시간제 34 233 97

8.1% 46.8% 52.2%

근무장소

가정 5 73 125

1.1% 14.5% 61.3%

사무실 373 91 41

79.0% 18.0% 20.1%



근로환경
조사 분석

4. 근무시간
특징

*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주당 근무시간

40≥ 343 378 150

72.7% 74.9% 73.5%

40-48 73 50 18

15.5% 9.9% 8.8%

48-52 42 24 19

8.9% 4.8% 9.3%

>52 14 53 17

2.9% 10.5% 8.4%

며칠 혹은
몇 주씩

일하는 형태

예 6 121 27

1.8% 35.0% 19.4%

아니오 323 224 112

98.2% 64.7% 80.6%

무응답 0 1 0

0.0% 0.3% 0.0%

야간근무

없음 468 411 198

99.2% 81.4% 97.1%

있음 4 94 6

0.8% 18.6% 2.9%

저녁근무
(18:00~22:00 사이

2시간 근무)

없음 401 384 166

85.0% 76.0% 81.4%

있음 71 121 38

15.0% 24.0% 18.6%

토요일 근무
없음 413 279 163

87.5% 55.2% 79.9%

있음 59 226 40

12.5% 44.8% 19.6%

무응답 0 0 1

0.0% 0.0% 0.5%

휴식가능

가끔이상 263 345 146

55.7% 68.5% 71.6%

거의 없음 209 159 58

44.3% 31.5% 28.4%



근로환경
조사 분석

5. 근무 중
위험요인

*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피로자세

1/2이상 107 174 67

22.7% 34.5% 32.8%

1/4-1/2 112 132 38

23.7% 26.1% 18.6%

거의 없음 253 199 99

53.6% 39.4% 48.5%

사람들기

1/2이상 123 197 76

26.1% 39.0% 37.3%

1/4-1/2 121 204 47

25.6% 40.4% 23.0%

거의 없음 228 104 81

48.3% 20.6% 39.7%

무거운물건

1/2이상 25 71 16

5.3% 14.1% 7.8%

1/4-1/2 77 114 29

16.3% 22.6% 14.2%

거의 없음 370 320 159

78.4% 63.4% 77.9%

계속 서 있음
1/2이상 230 207 69

48.7% 41.0% 33.8%

1/4-1/2 146 156 75

30.9% 30.9% 36.8%

거의 없음 96 142 60

20.3% 28.1% 29.4%

반복적 자세
1/2이상 218 219 84

46.2% 43.4% 41.2%

1/4-1/2 90 110 37

19.1% 21.8% 18.1%

거의 없음 164 176 83

34.7% 34.9% 40.7%



근로환경
조사 분석

6. 근무 중
폭력노출

*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화가 난 고객응대

1/2 이상 76 136 27

16.1% 26.9% 13.2%

1/4 이하 396 369 177

83.9% 73.1% 86.8%

정서불안
고객응대

1/2이상 27 29 8

5.7% 5.7% 3.9%

1/4 이하 445 476 196

94.3% 94.3% 96.1%

언어폭력

있음 5 39 1

1.1% 7.7% 0.5%

없음 466 466 202

98.7% 92.3% 99.0%

무응답 1 0 1

0.2% 0.0% 0.5%

위협
있음 0 12 0

0.0% 2.4% 0.0%

없음 472 493 203

100.0% 97.6% 99.5%

무응답 0 0 1

0.0% 0.0% 0.5%

모욕적 행동
있음 5 22 2

1.1% 4.4% 1.0%

없음 467 483 201

98.9% 95.6% 98.5%

무응답 0 0 1

0.0% 0.0% 0.5%



근로환경
조사 분석

7. 안전보건과
건강

*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2017)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 도우미

보호구 착용해할
경우

있음 31 138 10

6.6% 27.3% 4.9%

없음 441 366 194

93.4% 72.5% 95.1%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

매우 잘 88 73 25

18.6% 14.5% 12.3%

잘 제공 274 299 84

58.1% 59.2% 41.2%

별로 못받음 82 95 56

17.4% 18.8% 27.5%

전혀 못받음 26 36 37

5.5% 7.1% 18.1%

6개월 이상 질병
및 건강문제

있음 15 40 16

3.2% 7.9% 7.8%

없음 456 464 188

96.6% 91.9% 92.2%

12개월 동안
손상으로 인한
건강문제

있음 0 12 0

0.0% 2.4% 0.0%

없음 472 493 203

100.0% 97.6% 99.5%



요양보호사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2021).요양보호사 임금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요양보호사

2. 고용형태

* 보건복지부(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요양보호사

3. 지난 1년 동안
이용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 여부

* 보건복지부(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요양보호사

4. 장기요양업무
수행 시 질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

* 보건복지부(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 출처 : 김원정, 임연규(2020).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



제언



문제점

1. 근로자 전체 통계를 알 수 없음.

2. 계약 종류 불정형

3. 근로자의 고령화

4. 근무 시간, 교대 근무

5. 고객을 응대하는 직종이 대다수

6. 산업재해 및 직업병 통계, 건강수준을 알 수 없음.

(2020년 근로환경조사부터는 세세직종이 포함되지 않아 추정도 어려움)

7. 안전보건 인프라 부족(휴식, 건강검진, 산재보험, 보건관리 등)

8. 각 직종별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이 모두 다름. 또한, 적용 법이 모두 다름.



제언

❍ 노동자 일반, 직무, 건강 조사

❍ 계약 시 업무 범위 제시

❍ 노동자 건강검진 범위 확대

❍ 지역 차원의 노동자 건강관리 센터 지정 및 지원

❍ 직업건강간호사의 주체적 활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은 대표변호사

산재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적 대안

2022. 7. 6. (수) 

킨텍스2전시관 302호



2

오지은(吳智恩) 변호사 약력

간
호
사

변
호
사

학
생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사
간호사, 보건교사 자격 취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자격 취득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경찰청 자문의사단

대한변호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경찰자문의사단 및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보건의료범죄수사,반부패팀장과정)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 및 의료감염전문위원, 혈액안전소위원회 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관련감염전문위원 및 민간전문가규제개선자문위원

서울시간호사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직업건강협회, 대한조산협회 각 고문변호사

경찰수사연수원, 소화기내시경학회, 서울시간호사회, 병원간호사협회 등, 각 병원•간호대 강의

의료민사, 의료형사, 의료행정, 의료가 포함되는 제반분야 (의료인, 변호사들의 자문)

의료분쟁 해결,소송,조정/손해배상/산업안전/공무원재해보상,산재,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장애등급

직장내괴롭힘, 학교폭력, 성년후견,이혼,상속 등/송무,조정,자문(입법),상담,컨설팅,강의,유튜브



산업재해 취약계층?

- 파견, 특고, 플랫폼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
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법의 목적 /‘산업재해 / 근로자’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
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주 등의 의무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배달종사자를 중개하는
자를 포함)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7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
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안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1)
- 산안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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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
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
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
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
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산안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2)
- 산안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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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
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
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
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
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산안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3)
- 산안법 시행령 제67조

10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
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
술자



Cf.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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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직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14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신설 2019. 12. 26.>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3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마련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
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교육의
실시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2)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
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요양급여

업무상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 당해근로자에게 지급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

치유 후 재발 혹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 필요하면 재요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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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감액하여 일시금 지급 등이 가능.

일실수익의 개념이고 위자료의 성질 아님.

수급권자 범위 ≠  민법상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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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2022. 5. 29.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발췌



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1) 

1. 적용대상

1)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19



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2) 

1. 적용대상

2) 현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보험료징수법에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를 마련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 – 캐디

등 – 은 ‘휴업등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동안 보험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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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3) 

2. 보험료 부과, 징수

1)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X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에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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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4) 

2. 보험료 부과, 징수

2) 종사자와 사업주가 ½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

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 근거 마련

3)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

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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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5)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

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1) 신고 :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2) 공제,납부: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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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6)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3) 자료제공 협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

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4) 전용계좌 개설: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

-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에 필요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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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주요내용(7) 

4. 급여 및 보상제도

1)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 신설

-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동안 지급받은 실보수기준으로 산정

- 노무제공자가 재해발생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

을 모두 합산

2)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으로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적용

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3) 개정법 공포 후 시행(2023. 7. 1.)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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